
Ⅲ . OE CD 會員國의 最近 年金改革

1. 公 的年金 制度의 改革方 法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輕減시키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즉,

① 媒介變數의 조정 : 갹출율, 퇴직연령 또는 급부지수화 등과 같은 변

수의 조정

② 體制的 改革 : 공적연금제도내외에 완전적립방식의 층을 構築하는

등과 같은 제도적 개혁

③ 여타 다른 財政的 調整遂行 : 공적연금과 관련되지 않는 세금인상

또는 지출삭감

④ 거시경제적 요소의 변경 : 移民政策의 수용 또는 기술적 진보의 가

속화

위의 방법들 중에 ③과 ④는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제도 당국의 이용가능

성 밖에 있기 때문에 주로 ①과 ②의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①과 ②의

방법들은 특별히 기존 제도의 존치여부와 개혁의 急進性에 따라 다음의

구분으로 명칭이 붙는다. 즉 傳統的인 접근법(Conventional approach)과

急進的인 접근법(radical reform )이 그것이다.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는

전통적인 접근법은 연금제도를 단순히 세금과 移轉(transfer )의 체제로 간

주한다. 개혁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접근법은 전적으로 다른 유형의 제도

(특히, 사적으로 관리되는 확적갹출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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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傳統的 改革(Conventiona l reform)

전통적인 개혁은 근본적인 설계를 변경시키지 않고 공적연금제도의 바

람직하지 않은 특징을 제거시키지 않으면서 緩和시키려는 접근법이다. 지

출은 퇴직연령을 올리거나 所得代替率(연금대상소득대 연금급부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줄어든다. 소득대체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낮추어질 수 있

다. 예를 들어, 갹출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율(증식 요소들)을 減速시키든지

최소갹출기간을 延長시키든지 혹은 최대연금가치를 줄이는 것들이다.

社會正義와 정치적 便宜主義란 이유들 때문에, 연금체제에 변경을 가하

는 것은 漸進的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다. 갑자기 체제의 규칙들을 변경함

으로써, 퇴직연령 경계선상에 있는 근로자들이 기대하던 연금에 휠씬 못

미치게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사회적 계약 등을 사유로

한 민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漸進的인 접근법은 평균소득대체율과 총

지출이 시간에 걸쳐 緩慢하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진주의는 연간

제도의 자금균형의 급격한 변화를 얻을 수는 없지만 累積效果는 상당할

수 있다.

연금재정에 대한 人口動態的 충격을 감안하여, 전통적인 개혁은 장기간

에 대한 先見之明이 있어야 하며, 현재의 기반을 뛰어넘어 생각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진 변경은 연금재정의 恒久的인 개선으로 이어져야하고 노령

화하는 인구구조가 재정균형에 줄 잠재적인 충격을 해결해야 한다.

최선의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잉여금을 留保함으로써 상당 규모의 준비

금을 구축하고 미래 연금수요를 事前積立하는 것일 수 있다. 비록 그러한

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賦課方式(PAYG)이 아닐 것이지만, 여전히

확정급부형제도로 남아 있고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되며,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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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제도와 같은 PAYG로 看做되는 일부 제

도들이 사실상 이러한 식으로 부분적으로 적립되고 있다.

나. 急進的(確定醵出) 改革(Radica l reform)

1980년대초 칠레는 연금제도의 急進的인 개혁을 실시하였는데, 개혁내

용은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기본 연금형만 남기고 소득비례부분을 사적 개

인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强制的인 저축제도인 확정갹출형 제도를 설립했

다.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칠레근로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연금회사의

계좌에 手數料와 장애보험료를 더해서 봉급의 10%를 예치하도록 요구받

았다. 이 자금은 오직 퇴직시에 정기적인 연금 또는 연금구입 목적의 일

시금으로만 引出할 수 있다. 비록 칠레의 제도는 사적연금회사에 의해 관

리되지만 상당한 규제, 특히 연금회사가 허락 받은 투자에 관해서 상당한

규제를 받는다. 모든 갹출자들은 퇴직시 최소 연금을 保證받는데 이에 따

라 누적저축이 적절한 연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퇴직자들은 保護를 받게

된다. 이러한 준비로 인해 칠레정부는 偶發債務를 지게 된다.

칠레의 신제도는 민영화된 제도로서 상당히 칭송되었는데, 그 조건들이

변경되기 어렵기 때문에 PAYG제도보다 정치적인 操作에 덜 脆弱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제도는 가입자들이 자신들의 갹출금을 적절한 수익률

을 내는 자발적인 저축으로 간주하는 만큼 給與稅와 관련된 노동시장 왜

곡을 제거할 수 있다. PAYG제도를 충당하는 급여세는 또한 만약 급부가

밀접히 갹출과 連繫되어 있다면 즉, 갹출이 클수록 받는 것이 많다면(하

지만 내재수익률은 종종 상당히 낮다.) 저축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위와 같이 급진적인 개혁은 공적 부문의 기능을 사적 부문으로 移讓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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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것은 全面的일 수도 있으며 일부의 범위를 대

상으로한 부분적인 민영화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民營化(privatization )7)는 경제적 자원과 각종 정치적 권한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는 극단적으로

公企業(public enterprise) 혹은 政府所有企業(state- owned enterprise)이

민간기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는 두가지 축으로 개념이 정의된다. 하나는 所有權이 政府所有에

서 民間所有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시장구조가 獨占에서

競爭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민영화 실시 이전의 경쟁도입

내지는 進入規制緩和, 그리고 민영화 이후에 보완될 제규제가 경쟁을 촉

진하여 민영화의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다.

<그림 3> 민영화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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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영화와 한국경제 , 삼성경제연구소편, 17p- 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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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와 같이 A영역에서 C영역으로 가는 P (privatization )경로

가 실질적인 민영화를 나타내지만, 해당 산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競爭

體制를 먼저 도입하여 B영역을 걸쳐가는 P- 1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정부

소유를 유지한 채 공기업의 효율화만을 試圖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민영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소유권만 이전되고 시장구조는 그대로

독점이 유지된다면, 그만큼 민영화의 효과는 반감되게 된다.

위와 같은 민영화의 개념은 社會保障部門에 있어도 적용된다. 사회보장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주 거론되는 방법은 공공부문

의 사회보장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民營化(privatization )8)이다. 공공부

문의 사회보장을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비효율

성, 장기보장의 不安定性, 정부에 대한 국민의 不信感 등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적 시장의 기능을 도입하여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공공부문 운영과 민간부문 운영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부운용의 長·短點, 민간이양의 長·短

點의 輕重에 의해 진전되고 있다.

민영화의 논의는 구체적으로 私的 市場의 실패(private market failure)

對 政府의 실패(government failure) 혹은 非- 市場의 실패(non - market

failure)로의 논의로 대립되고 있다9).

8) 재민영화(reprivatization ), 시장화(marketization), 영리화(commercialization), 적용제외

(contracting out ), 자조(self- help), 수의제(隨意制)(voluntarism ), 상호부조(mutual aid),

가족(비공식) 유대 등.
9) 김태성·성경룡공저, 복지국가론 , 나남출판, 199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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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OECD 국 가의 公 的年金 改革의 動向

OECD 회원국들은 지난 십수년간에 걸쳐 많은 형태의 연금개혁을 수행했

다. 年金受領 年齡의 上向調整, 고용기간의 연장을 促進하는 政策, 給付支給

감소 등을 통해서, 혹은 同一한 수준의 급부를 받기위한 雇傭年數의 증가에

의한 급부 寬大性 減少, 부과방식제도에서 갹출과 지출의 均衡을 맞추기 위

한 갹출율 인상, 그리고 사적연금의 촉진 등이 이러한 조치들이다.

보통 包括的인 연금개혁은 어떤 단일 정책만이 변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들이 연금급부와 갹출율의 變更 그리고 사적연금의 擴大

등의 많은 조치들을 통해서 연금지급에 대한 미래 공적연금재정을 줄여왔

다. 유사하게, 보다 長期 雇傭(w orkforce attachment )을 촉진시키는 정책

들은 공적연금에 있어 국민의 早期退職 機會制限, 標準 退職年齡의 상승

과 法定 퇴직연령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보다 높은 연금지급을

도입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본절에서는 연금개혁의 특징을 중심으로 최근의 개혁사례를 검토하고

주요국가의 연금제도 개혁내용을 부록으로 작성하였다.

가. 연금의 寬大性 減少(Reductions in pens ion generos ity)

연금지급액의 삭감은 미래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재정적인 壓迫을 줄

이기 위해서 많은 OECD會員國에서 행해졌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오직 일부의 정책만이 실제 지급율의 削減과 관련되었다.

① 통상의 근로기간 이후 또는 갹출기간 이후에 가능한 급부삭감: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캐나다, 그리스와 핀란드(각각 1989년과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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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전 普遍的인 공적 定率(flat - rate)급부의 財産調査(means

test )를 포함), 영국(두 번째 연금제도의 소득비례급부 가치의 삭감),

뉴질랜드(급부삭감과 급부에 대한 높은 소득목표 설정), 스웨덴(급부

삭감과 급부계산의 변경), 포르투갈(연금이 축적되는 비율의 삭감)

② 일본과 독일(이전의 總賃金指數法(gross w age indexation method)을

대체한 純所得賃金指數法(net income w age indexation )의 도입), 핀

란드(인플레의 변동에 대한 관대한 급부조정의 감소)

③ 동일한 급부수준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고용기간 또는 갹출 수준의

상승: 터키(최대 지급에 요구되는 보험료 지불일수의 증가와 미지급

갹출금의 赦免(amnesty )제거), 포르투갈(연금 수급자격을 위한 자격

획득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핀란드(2030년까지 갹출금의

漸增的인 인상), 체코(1997년, 지급과 갹출사이의 불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갹출율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음)

④ 최종 연금지급을 계산하는데 이용되는 소득기간 연장: 스페인(8년에

서 15년으로 연장), 프랑스(R ég im e GénéralM : 10년에서 15년으로),

스웨덴.

⑤ 스웨덴은 현재의 賦課方式(PAYG) 確定給付制度를 賦課方式 確定醵

出制度로 轉換하려 하고 있다.

⑥ 1999년부터 운영할 廣範圍한 연금개혁의 일부분으로서 스웨덴은 새

로운 일단의 퇴직자들의 평균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을 조절하는

급부계산에 새로운 요소를 통합한다. 또한 독일은 연금계산에 있어

비슷한 기대수명 요소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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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각국의 연금관대성 변경

국명 급부율 변경 요구갹출기간

프랑스
1994년

급부계산을 위한 기초기간을 10년→15년

1994년

2003년까지 37.5년→40년

독일

1992년

순소득지수도입

1997년

목표소득대체율(70%→64 %)(30년내)

일본
1994년

순소득지수도입

한국 소득대체율: 70%→60%(40년가입기준) 15년에서 10년

스웨덴

1993년

급부감액지수화

1999년

확정급부제도→확정갹출제도로 이전(평생

소득원칙)

영국

1986

소득비례제도의 연금가치 감소

(계산기초: 20년→총근로기간, 소득대체

율:25%→20%)

나. 公的年金制度의 財政 增加(Increased funding of public pension benefits)

위에서 언급한대로, 많은 국가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공적연금 지출증가

를 줄이기 위해 給付削減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공적연금제도들이 부과

방식의 재정에 기초를 두고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재정

수준의 증가를 통해 예상되는 미래의 財政的 難關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현재의 2년치의 準備金(reserves) 수준에서 5년치의

준비금 수준으로 공적 소득비례급부(캐나다연금플랜)의 적립요소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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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공적연금제도는 현재의 緩衝基金(buffer

fund)이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완전적립요소에

18.5%의 총갹출수준의 2.5%를 配定하는 새로운 재정방식을 도입하려 하

고 있다.

<표 12> 각국의 연금재정의 변경

국 명 재정방식
누적자산/

현연간지급
금액변화예상 최근개혁계획

캐나다
부과방식+ 완충

기금
2.44년

93년, 비율이 2030

년까지 1.54년으로

줄것으로 예상

1997

갹출율 인상계획의 진

척에 따라,적립부분을

연급부의 2년에서 5년

증가

독일(구서독) 부과방식 0.05년( 96)

일본 부분적립방식 5.4년(FY'95)

스웨덴 부분적립방식 5.1년('98)
적립방식으로 이전

2.5%갹출적립

영국 부과방식 0.06년(FY'94)

1999

제2국민연금대체,스테

이크홀더연금도입예정

미국
부과방식+ 완충

기금
1.48년( 94)

현공식하에서 노령

유 족 신 탁 기 금 은

2011년에 부족하기

시작하여 2034년에

고갈예상.

다. 私的年金의 擴大(Expanded coverage of private pension arrangements)

공적연금제도의 財政基礎를 수정하는 대안적인 방법은 완전적립 사적연금제

도를 확장하는 것이다. 많은 OECD회원국들이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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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제코와 같은 轉換期(transition)에 있는 국가들은 대규모 공적제도를

확장시키지 않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급부를 補充하는 수단으로서 사적연금에

눈을 돌리고 있다. 폴란드 연금제도개혁은 두 번째 소득비례급부를 충당하기 위

해 퇴직기금의 투자소득에 依支하는 것이다. 반면 사적연금과 자발적인 저축에

의지하는 퇴직급부의 세 번째 연금제도를 설립하는 것을 奬勵하고 있다.

퇴직급부를 제공하기 위해 사적연금제도에 依存하도록 장려하는 다른 OECD

회원국들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덴마크, 멕시코, 일본, 캐나다, 아일랜

드, 뉴질랜드, 독일, 미국이 있다. 공적제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所得代替率

(replacement rates)을 갖는 국가들(예를 들어,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그리고 영

국)은 낮은 공적급부수준을 보충하기 위해서,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퇴직후 生

活水準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적제도에 보다 큰 중요성을 둔다.

호주,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과 같은 많은 국가들은 사적연금을 지원하는 公共

政策을 통해 갹출자들을 위한 기금의 安全手段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적기금에

대한 공적 감독과 규제를 강화시켰다. 이것은 위험을 회피하는 기금관리 관행으

로 인한 낮은 投資收益 때문에 갹출자들에게 낮은 최종급부를 주는 것에 비해

보다 큰 위험을 갖는 방법들중에서 높은 투자소득을 얻고자 하는 의사결정에

있어 신중할 것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이러한 국가들은 이러한 형태의 저축에 보다 많은 투자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稅制惠澤 特權을 제공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세제특권은 제공되지 않

는 대신 공중의 교육캠페인이 추구되었다.

호주와 덴마크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해 강제적 사적연금이 지난 10년간 고용노

동력의 약 50%를 포함하는 상당한 증가를 달성했다. 호주는 고용주로 하여금 모

든 有資格 被傭人들에게 최소수준의 갹출금을 제공하도록 법률상의 요구를 함으

로써 이러한 성과를 달성했다. 반면 덴마크에서는 새로운 團體賃金協商(col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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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 agreements)이 사적연금보상을 확장하는 수단이었다. 廣範圍하지만 自發的

인 사적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잘해야 고용노동력의

약 50%를 커버하는 반면 이는 호주와 덴마크의 현재 80내지 90%의 가입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표 13> 각국의 사적연금의 확대

국 명 각제도의 통합 적립제도 의존 사적제도 촉진

캐나다

1996

2001년까지 재산조사를

하는 신기초연금도입

1997년

적립요소 ↑

(2년→5년)

제한된 범위의 세제혜택

독일

·기업연금이 1974년부터 현 개혁까지 법령하에

촉진

·사적제도를 한층 확대 예정

일본
확정갹출제도 등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사적연금 촉진됨

한국

1994년

개인연금 도입

1999년

퇴직연금 도입

스웨덴
1999년

확정갹출제도 도입

1999년

18.5%의 갹출금중 2.5%

가 적립연금에 배정

영국

새로운 제2국민연금 대

체, 스테이크홀더연금도

입

사적제도로의 적용제외

허용

·세제혜택

·개인연금의 도입

·1995년 연금법은 사적제

도에 대한 규제강화

미국

사업장내 연금제도의

비차별에 관한 법적요

구(ERISA)

기업연금에 대해 확정

갹출형이 세금우대됨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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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法定退職年齡의 변경정책

OECD국가들은 개인들로 하여금 보다 더 오래 勤勞生活을 하게끔 財務

的인 인센티브를 증가시키는 정책변경을 활발히 追求해왔다. 대부분의 국

가들이 약 65세전후에(여성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약간 낮은 연령) 완전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퇴직연령을 두고 있는 반면 많은 국가들에

서 平均退職年齡은 이러한 법정연령보다 훨씬 낮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의 평균퇴직연령은 65세에서 62세로 낮아졌고 덴마크에서는

65세에서 61.5세로 떨어졌다. 네덜란드의 최근 推定은 약 60세이며 그리고

폴란드는 60세이하이다.

상대적으로 OECD국가들에서 男性과 女性에 대해 공히 법정 퇴직연령을

증가시킨 정책변화는 거의 없었다. 보통은 퇴직연령을 현재 60세이상(일본,

헝가리와 체코의 경우)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퇴직연령을 2000년

까지 남성은 63세에서 65세로 연장시킬 것이며, 동시에 여성은 58세에서

60세로 증가시키고 있다. 덴마크, 아이슬랜드, 노르웨이는 이미 법정퇴직연

령이 67세이며 미국은 연금대상연령을 65세이상(25년간에 걸쳐 67세로)으

로 연장시키는 强硬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에, 법정 퇴직연령에 대한 변경계획은 여성의 퇴직연령을 남성

의 퇴직연령과 같게 올리는 것이다(호주, 벨기에,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일

본, 포르투갈, 영국). 女性에 대한 퇴직연령은 증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

성보다는 낮은 국가(스위스, 체코, 이탈리아)들이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이미 남성과 여성에 대한 퇴직연령을 均等하게 만들었다.

연금과 다른 所得補助 지출은 일반적으로 지정된 법정연령전에 퇴직하

는 사람들에게 이용가능한데 이러한 支給은 특정 범위의 법정퇴직연령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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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失業保險資格을 消盡한 사람들에게 이용가능한

早期退職給付 (early retirement benefit )로서, 실업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득보조장치의 一部일 것이다.

대안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공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부가장치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직업을 잃은 법정 퇴직연령 이

하의 노령근로자들에 대한 長期所得補助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젊은 失業者들에게 보다 많은 직업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으로 인해

이러한 장치들이 촉진되었다.

1990년대, 많은 OECD국가들은 이러한 정책들의 장점에 의문을 가졌으

며 다수국가들이 노령자들이 조기에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재무적

인 誘引策들을 줄이는 조치들을 취했다. 하지만 일부의 변경조치들이 새

로운 조치의 段階的 도입의 결과로서 持續的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것들

은 다음과 같다.

① 조기 퇴직급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연령 연장(핀란드, 독일, 폴

란드)

②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의 변경 혹은 법정퇴직연령의 증

가와 관련된 早期退職年金의 도입(체코, 스위스, 헝가리)

③ 조기퇴직급부를 받을 수 있는 고용기간 혹은 갹출기간의 연장(벨기

에,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

④ 조기에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부의 삭감(호주[成熟年齡手當: the

Mature Age Allowance], 헝가리[노동시장기금: the Labour Market

Fund] 또는 스웨덴과 슬로바키아에서와 같은 計理에 기초한 支給調

整制度 도입)

⑤ 조기퇴직연금 준비와는 별도로 당국이 먼저 조기퇴직연금 제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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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訓練과 復職의 가능성 그리고 신청자가

다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탐색

하도록 하는 요구조건(덴마크, 1998년 7월부터)

早期退職에 대한 유인을 줄이도록 설계된 공적급부에 대한 정책변화는

개인들의 실제 퇴직결정에 대한 有效性을 제한했을지도 모른다. 사적연금

제도 확장(많은 사적연금제도가 영국, 호주,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처럼 조

기퇴직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은 유효한 퇴직연령 短縮을 한층 더 유도

할 수 있다. 가족의 재무적인 상태는 고용에 대한 愛着(employment attachment )

과 다른 사적 저축의 형태로 공적연금보다 퇴직의사결정에 보다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에 대한 공적보

조의 정도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퇴직의사결정은 공공정책

이 적어도 조기퇴직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면에서 中立的인 환경하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중의 그리고 정치적인 압력은 각국가들이 조기퇴직에 대한 개혁을 추

구하는데 제한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법정퇴직연령을 上向시키

고자하는 정책입장을 가진 노르웨이에서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 제한이 최근 團體協商 結果의 일부로서 1998년 3월 현재 64세에

서 62세로 하락하게 되었다.

법정 퇴직연령 문제를 넘어서, 일부 국가들은 국민들을 계속 근로에 종

사하게 하고 연금수급자격 획득을 遲延시키도록 하는 재무적인 인센티브

를 도입했다. 보통 이것은 延期하는 기간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을 때의

年金率을 항구적으로 증가시키고, 또한 조정하는 형태를 갖는다. 일부 국

가들은 최장 延期期間에 대한 제한(ex , 70세까지)을 가지고 있지만, 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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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스웨덴(1999년부터) 그리고 영국(2010년부터)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부터 지급되는 적당한 보너스와 함께 연금수급의 無制限 延期를 허용

하게 될 것이다.

몇몇 사례에서, 연금급부율이 計理的인 조정에 따라(캐나다는 1987년부

터, 룩셈부르크와 스웨덴은 1999년부터) 引上된 반면, 다른 국가들은 연금

이 연기되는 月數에 따라서 恒久的으로 증가하도록 만들었다(핀란드, 헝

가리, 독일, 슬로바키아와 스웨덴). 호주는 연기된 기간과 연금급부의 가

치를 고려한 공식에 따라서,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에 지급되는

단일의 일시금보너스를 도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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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연금수급연령과 조기 및 이연퇴직

국명
연금수급

연령(1)

연금수급

연령변경

조기퇴직

규정

조기퇴직

규정변경

이연퇴직

규정

이연퇴직

규정변경

독일
65(남)
60(여)

1992년과 1996년
60세→65세(여)

(a): 직업의

부분중단필

요

2012년부터

최저한계:62세

35년간가입필요

(c):
65세이후근로

각 월 에 대 해

0.5%보너스

일본
60(남)
59(여)

1994년

60→65
(2001∼2013)
(남)
(2006∼2018)
(여)

(a): 60-64(기초연금)
(a): 65-70

한국 60
60→65
(2033년까지)

(a): 55-59
2 0년이상가

입,60세미만

각연에 대해

5%감액

60-65
60세 50%감

액 , 64 세까지

10%씩증가

스웨덴 65

(a): 60-64
(b): 61-64,65
세이전 매월

에대해 0.5%
의 급부감소

1999년

계 리 적 조 정 을

통해 61세부터

가능

(c): 65-70
고 용 주 동 의

필요. 이연된

각 월 에 대 해

0.7%보너스

6 7 세 까 지

근로권리보

장조치고려.
1999년

연금보너스

에대한 상

한제거계획

과 계리적

조정도입계

획

영국
65(남)
60(여)

1988년
60→65(여)
(2010)(2020)

(a): 50-64(남),50-59(여)

(a): 65-70(남),61-70(여)(국
민연금)
2010년부터 무제한 이연

가능

미국 65
1983년
65→67
(2002)(2027)

(a): 62-64
65이전 각월

에대해 1%
의 5/ 9씩 급

부삭감

주) (1): 1997년 7월 현재

(a): 급부의 계리적 조정

(b): 부분연금의 경우

(c): 실업급부와 같은 다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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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雇傭과 年金의 連繫(Other employment a nd pens ion linkages)

일부 퇴직소득제도들은 갹출기간과 최종적인 支給사이에 보다 直接的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조정되고 있다. 스페인, 헝가리와 같은 일부 국가

들은 長期 勤勞에 대해 제한된 연금지급율 인상만 제공하거나 갹출수준과

최종 연금지급 사이에 명확한 연계가 없는 현제도의 설계상 誤謬를 발견

했다. 스웨덴의 臨迫한 연금개혁에서는 완전적립 보험료준비금제도와 결

합하여 부과방식 확정갹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갹출과 최종지급사이에 보

다 강력한 연계가 설정되게 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 갹출과 최종 지급과의 연계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연금권의 설정에 대한 失業期間의 認定이다. 캐나다의 연금제도는

疾病, 失業과 교육으로 인한 갹출 中斷을 허용하고 있으며, 낮은 소득 혹

은 소득이 없는 月의 15%까지 최종 급부의 계산에서 무시될 수 있다. 룩

셈부르크와 핀란드 또한 연금수급자격 요건에서 일정한 고용외의 기간(失

業, 疾病, 障碍 그리고 訓練/ 敎育)을 허용하고 있다.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은 국가들은 필요한 갹출기간을 충족시키고

도 조기연금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일

부 개혁은 장기 근로하도록 改善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는

통상의 퇴직연령을 넘어 계속 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최대

연금지급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制限된 勤務 혹은 醵出履歷

에 의해), 강제적인 職域年金(occupational pension )에 등록한 사람들로 하

여금 보다 많은 연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OECD회원국들은 법정 퇴직연령에 다가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근

로참가를 縮小하도록 촉진하는 연금규정을 가지고 있다. 법정 퇴직연령

- 45 -



이상에서 연금을 受領하는 경우에 관련하여, OECD국가들은 勞動參加를

促進 또는 沮止시키는 相衝된 접근법들을 가지고 있다.

部分年金(partial pension)은 법정 연령 이하의 사람들이 所得損失(부분

연금에 의해 일부 보충)을 초래하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

는 동시에 퇴직을 圓滑하게 만드는 한 방법이다. 현재 이러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국가들은 덴마크, 프랑스, 일본, 룩셈부르크, 독일, 스웨덴 등이

다. 스웨덴에서는 1976년에 부분연금이 도입되었지만 최근 최소자격연령

을 60세에서 61세로 증가시키고 寬大한 연금지급은 65%에서 55%로 줄이

는 등의 개혁을 實施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부분연금 선택권은 스웨덴

에서 도입되는 광범위한 연금개혁의 일부로서 撤回될 것이다.

퇴직연령 이상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노령

자들은 앞에서 논의된 移延年金 인센티브(the deferred pension

incentives)외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유지하게(보통 파트타임기준으로) 하

는 인센티브 혹은 명백한 감소책(discouragement )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러한 연금설계 측면에서 OECD국가들 사이에 명백한 차이들이 있다. 벨

기에와 미국은 노령연금 수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해 特惠的인 처리를 허

용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또한 임금소득에 대한 寬大한 제한을 통해 67세

에서 70세까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 노령 근로자들의 퇴직

을 延期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 정부의 支援을 받는 雇用主와 勞組의 역

할은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이 보다 매력적이게 하는데 목표를 둔

특정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폴란드와 같은 다른 국가들은 상당한 특권

또는 인센티브 없이도 여분의 수입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연금수혜자들에

게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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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전히 다른 국가들은 노령 연금수혜자들의 職業活動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이탈리아는 연금수령과 근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추세이며, 슬로바키아는 노령연금 수혜자들이 연금수령과 동시

에 일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률초안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연

금을 받기 전에 직업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原則을 가지고 있지만, 일시

적인 규정으로 몇몇 경우에 일과 연금수령의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雇傭類型의 변화로 인한 퇴직소득문제에 완만하게 對處하

고 있다. 핀란드는 1998년부터 短期雇傭된 사람들에 대한 연금을 개선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스위스의 LPP (기업강제연금법안)의

첫 번째 개정판은 일반적으로 강제연금의 최저소득한계 이하의 소득 때문

에 많은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기업연금제도로부터 제외되고 있는 것을 시

정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도시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選擇案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 십년에 걸쳐 아일랜드는

자영업자와 파트타임 근로자들을 포함하도록 社會保險의 범위를 확대했

다.

바. 家族環境의 변화에 對應한 정책

(Policies responding to cha nges in fa mily circumsta nces)

많은 국가들이 가족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연금제도를 변경했다. 독일

은 育兒에 소비된 기간(10세까지), 그리고 1995년 4월부터 無給의 家庭育

兒期間을 연금갹출기간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벨기에는 어

린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력단절기간을 연금수급권 累積期間에 포함시키

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최근 연금개혁의 일부로서 갹출기록

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12개월을 한도로 각자녀에 대해 3개월씩의 개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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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갹출을 허용받고 있다. 유사하게 스위스는 1997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10회 AVS Review이후, 어린 자녀와 친족을 돌보는 사람들이 槪念的인

연금갹출크레디트(notional pension conribution credit s )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예를 들어, 보호의무(caring duties )를 지

기 때문에 제도에 갹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민연금

(Citizenship pension )의 창설을 고려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편부모수

당(One Parent Benefit ) 혹은 보호자수당(Carer ' s Allowance)을 받고 있

는 사람들은 연금수급자격 요건에 도움을 주는 크레디트갹출금(credited

contributions)에 대한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연금기금

의 재정적인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非醵出(non- contribution )기간이 연

금수급자격 획득기간으로 포함되는 程度를 제한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대

비된다.

벨기에는 증가된 離婚率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혼하고

연금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퇴직소득이 없는 피부양배우자에게 얼마간

의 소득보장을 제공한다.

3 . 示 唆點

연금개혁은 단순하거나 쉽지만은 않다. 아직 각국 정부들은 연금제도에

대한 많은 도전에 응해야만 한다. 연금개혁은 卽時的인 해결을 보지는 않

는다. 대부분의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段階的으로 일어난다. 그 결과로

퇴직연금제도를 만든 사람들과 퇴직이 임박한 사람들은 不利하게 되지 않

으며, 변화 자체의 본질에 대한 공공의 잠재적인 사회적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많은 OECD국가들에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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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인 변화는 새로운 정책적 基調가 2010년에서 2030년사이의 결정적

인 피크타임에 운영되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점진적인 변화를 고려한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정부들은 더 한층 변화에 대해 機敏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OECD국가들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은 지난 30년간에 걸쳐 상당한 변화

를 겪어왔다. 현재 채택된 새로운 政策的 접근법은 다른 확인된 문제들을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사적부문의 연금을 지나치게 장려하는

것은 법정퇴직연령을 더 한층 감소시킬지도 모른다.

공공정책이 일정한 결과를 얻는데는 제한이 있다. 고용주의 고용과 解

雇慣行, 생활수준의 향상과 자산축적, 餘暇에 대한 選好와 퇴직에 임박한

사람들의 건강상태 및 개인과 맞벌이 부부의 퇴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

는 많은 요인들은 정부의 直接的인 통제하에 있지 않다. 그러나, 공공정책

은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도를 벗어난 補助金 혹

은 인센티브를 제거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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